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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혁신, 상생, 공정 "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신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이용기관
(경유)
제목 운수업체 일괄 입퇴사 등록 신청 방법 안내
1. 관련근거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통보)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 기록의 관리)
  다. 행정기본법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라.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2. 운수회사 양도·양수(회사합병) 시 고용승계하는 과정에서 운수업체 등 입·퇴사등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신청방법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운수업체 일괄입퇴사 신청방법 안내(배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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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갑니다.


